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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체에 행해지는 침습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에 해

당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행하는 치료과정 중 

침습적 행위는 상해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법

한 환자의 승낙이 선행된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가정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래서,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 또

는 보호자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를 받고 행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러 의료행위 중에 위험성이 많은 행위는 특

별히 서류에 의한 명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

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에 대한 서

면동의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흔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 행

위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특히 마취와 관련된 의료행위는 

호흡과 순환 조절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행위가 많고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적법한 환자의 승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래서 ‘마취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를 파악하고, 마취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

고, 동의를 얻고, 마취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취 전 환자방

문을 시행한다'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러한 의료 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마취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외과 의사가 수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마취로 인

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등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몇몇 병원에서

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취동의서 

작성 비율에 대해 조사한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적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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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마취동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10년 전의 논문에서 마취동의서를 받을 경

우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따름이다.1) 

이에 우리나라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취 동의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취 전 환자 방문과 마취동의서 작성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서면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의 모색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대상 및 방법

  대한마취과학회 기간 중에 회원(준회원 포함)에게 설문지

를 나눠주고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작성자의 

직위(전공의 저년차, 고년차, 전문의), 소속 병원의 규모, 마

취 전 환자방문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 마취동의서의 필

요성 여부, 마취동의서를 받고 있는 비율, 특정환자에서 마

취동의서를 받는 경우 그 이유, 마취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

우 그 이유, 마취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

한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기 설문 조사를 토대로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의 필

요성 인식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마취동의

서의 필요성 인식 정도, 마취동의서를 받는 현황, 마취동의

서를 받은 경우 그 이유, 마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마취동의서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직위,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 병원의 종류에 따른 응

답을 기술하고 각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는 독립성 검정시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를 채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8.1을 사

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마취과 의사 187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을 직위별로 구분해 보면 전공의 

2년차 이하가 61명(32.6%), 3, 4년차가 39명(20.8%), 전문의

는 87명(46.6%)이었다. 재직하고 있는 병원을 병상 규모별

로 구분해 보면, 500병상 이하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20명

(10.6%), 5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67명(89.4%) 

이었다. 병원 종류별로 구분했을 경우 2명(1%)만 개인병원

에 근무하였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157명(84%),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28명(15%)이었다(Table 1).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책, 병상 규모, 병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 90%에서 마취 전 환자 방문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의로 갈수

Table 2. The Degree of Necessity of Preoperative Visit 
Number of respo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ery necessary Moderately necessary Not necessary Never necessa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21 (34.43) 34 (55.74)  6 (9.84) 0 (0)

Senior resident  20 (51.28) 14 (35.90)  2 (5.13) 3 (7.69)

Specialist  68 (78.16)* 17 (19.54)  2 (2.30) 0 (0)

Size of hospital (beds) ≤500  14 (70.00)  4 (20.00)  1 (5.00) 1 (5.00)

＞500  95 (56.89) 61 (36.52)  9 (5.39) 2 (1.20)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92 (58.6) 55 (35.03)  8 (5.10) 2 (1.27)

General hospital  16 (57.14)  9 (32.14)  2 (7.14) 1 (3.57)

Private hospital   1 (50)  1 (50)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09 (58.29) 65 (34.76) 10 (5.35) 3 (1.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pecialist's necessity of preoperative visit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s (P ＜ 0.05).

Table 1. Demographic Data of Responde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umber of Percentage
responder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61 32.6

Senior resident  39 20.8

Specialist  87 46.6

Size of hospital ≤500  20 10.6

 (beds) ＞500 167 89.4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157 83.9

General hospital  28 14.9

Private hospital   2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87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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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높아졌다(P ＜ 0.05) (Table 2). 마취 전 환자방문이 필요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는데, 환자에 대한 

마취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마취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 감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 환자와 미리 형성된 관계의 중요성 등이 다음 이유로 

지적되었고, 이들 간에 직책, 병상 규모, 병원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마취동의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49명(79.6%)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직책별로는 전문의로 갈수록 필

요성을 더 인식하였으며, 전문의인 경우 ‘꼭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P ＜ 0.05). 병상의 규모 면에서는 

5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대학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필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병상 규모별 그리고 

병원 종류별로 분석시 마취동의서 필요성의 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응답자 중 마취 동의서를 75% 이상의 환자에서 받고 있

는 경우는 30% 정도에 불과했고, 담당 마취환자의 25% 이

하에서 마취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50%를 넘었다. 동의서를 

거의 안 받는 경우(25% 이하)는, 저년차, 500병상 이상의 

병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마취동의서를 받는 정도의 직책별, 병상규모별 통계적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Fig. 1).

  마취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은 이유가 환자의 상태

가 안 좋은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윤리적 또는 법적 

필요성에 의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의사로

서의 설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였다(Table 5). 마취동의서를 받지 않는 

Table 3. The Reason of Preoperative Visit
Number of respon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2)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54 (46.15)  38 (32.48)  25 (21.37)

Senior resident  33 (43.42)  24 (31.58)  19 (25.00)

Specialist  80 (35.87)  79 (35.43)  64 (28.70)

Size of hospital (beds) ≤500  16 (34.78)  16 (34.78)  14 (30.43)

 ＞500 151 (40.81) 125 (33.78)  94 (25.41)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140 (40.00) 119 (34.00)  91 (26.00)

General hospital  25 (40.32)  21 (33.87)  16 (25.81)

Private hospital   2 (50.00)   1 (25.00)   1 (25.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67 (40.14) 141 (33.89) 108 (25.9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For setting up an adequate plan for the patient, (2): For reducing the patients' anxiety, (3): For preventing medico-legal conflict.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able 4. The Degree of Necessity of the Informed Consent for the Anesthesia Practice
Number of respon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ery necessary Moderately necessary Not necessary Never necessa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13 (21.31) 26 (42.62) 18 (29.51) 4 (6.56)

Senior resident 13 (33.33) 16 (41.03)  6 (15.38) 4 (10.26)

Specialist 43 (49.43)* 38 (43.68)  6 (6.90) 0 (0)

Hospital size (beds) ≤500  9 (45)  8 (40)  2 (10) 1 (5)

＞500 60 (35.93) 72 (43.11) 28 (16.77) 7 (4.19)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53 (33.76) 69 (43.95) 28 (17.83) 7 (4.46)

General hospital 15 (53.57) 10 (35.71)  2 (7.14) 1 (3.57)

Private hospital  1 (50)  1 (50)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9 (36.90) 80 (42.78) 30 (16.04) 8 (4.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pecialist's necessity of the informed consent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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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atus of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for the anesthesia practic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rs had received the informed consent 

from less than 25% of their patients.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less than 75% patients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more than 75% patients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less than 50% patients
To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less than 25% patients

Junior resident Senior resident BoardmanSenior resident

Total 

Working in less than
500 beds hospital

Working in more than
500 beds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Private hospital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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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근무 조건상 동의서

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마취는 수

술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수술 동의서에 마취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가 법적으로 별 효

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들 간에 직책

별, 병상 규모별, 병원 종류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의 부족이 전공의 고년차, 500병상 이하의 병원, 종합

병원에서 더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Table 6).

  응답자의 대부분은 마취 동의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

만 현재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개선하

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동의서의 법적 효력 강화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조건의 개선, 

적절한 형식의 규격화된 동의서의 필요를 그 다음으로 지

적했다. 직위별로는 전공의 저년차의 경우 근무 조건의 개

선을 가장 많이 답변한 반면, 전공의 고년차와 전문의는 동

의서의 법적 효력 강화를 개선 조건 중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고      찰

  이번 설문 조사에서, 마취 동의서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그 이유는 위험성을 설명하여 법적 

문제 발생시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다. 실제로 의료 수요 증가와 

Table 5. The Reason of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for the Anesthesia Practice
Number of respon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2) (3)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42 (45.65) 21 (22.83) 20 (21.74)  9 (9.78)

Senior resident  22 (42.31) 15 (28.85)  9 (17.31)  6 (11.54)

Specialist  65 (39.88) 55 (33.74) 40 (24.54)  3 (1.84)

Size of hospital (beds) ≤500  14 (43.75) 10 (31.25)  7 (21.88)  1 (3.12)

＞500 115 (41.82) 81 (29.45) 62 (22.55) 17 (6.18)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107 (40.84) 78 (29.77) 61 (23.28) 16 (6.11)

General hospital  20 (47.62) 13 (30.95)  7 (16.67)  2 (4.76)

Private hospital   2 (66.67)  0 (0)  1 (33.33)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29 (42.02) 91 (29.64) 69 (22.48) 18 (5.8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Due to poor patient's condition, (2): Due to ethical and/or legal necessity, (3): To do the duty of explanation as a doctor, (4): Due to 

the order of the supervisor.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able 6. The Reasons Why Anesthesiologists didn't Get the Informed Consent for Their Practice
Number of respon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2) (3)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21 (40.38)  8 (15.38) 10 (19.23) 13 (25.00)

Senior resident 19 (48.72)  4 (10.26) 10 (25.64)  6 (15.38)

Specialist 25 (40.98)  4 (6.56) 12 (19.67) 20 (32.79)

Size of hospital (beds) ≤500  8 (53.33)  2 (13.33)  1 (6.67)  4 (26.67)

＞500 57 (41.60) 14 (10.22) 31 (22.63) 35 (25.55)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50 (39.37) 15 (11.81) 28 (22.05) 34 (26.77)

General hospital 15 (60.00)  1 (4.00)  4 (16.00)  5 (20.00)

Private hospital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5 (42.76) 16 (10.53) 32 (21.05) 39 (25.6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Not to have enough time to get the informed consent though they needed its necessity, (2): There was no need to get the informed 

consent, (3): Because the informed consent does not have a legal validity, (4): Because Anesthesia is a part of an operation procedure, it is 

adequate for the surgeon to get the informed consent.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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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의사 배출 증가, 환자의 권리 의식의 증가로 의료 분

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치료 가망이 없는 환자의 퇴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하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는 시점에서, 환

자에게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동의서를 받는 것은 바뀌

어 가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

으로 인식되고 있고, 마취에 관한 행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동의서의 의미는 일방적인 설명과 서명이 아니고, 

환자에게 마취의 과정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부작용을 충

분히 설명한 뒤,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토의

를 거친 후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취동의서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3,4) 

또한, 동의서 자체보다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환자와의 관계가 실제로는 법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더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4)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윤리적인 문제나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상당수에서 

고려했다는 점은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서면화 된 마취동

의서를 받는 의사는 실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더욱이, 이 설문의 응답자 중에서 상당수가 마취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에 마취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를 마취동의서를 받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마취동의서를 받고 있는 비율은 더욱 낮다고 생각된다. 마

취의가 마취 동의서를 따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는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 꼽은 것 중 하나는 마취는 

수술의 한 부분으로 그 내용은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취에는 외과의가 실제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마취 약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마취 자체의 위험

성도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통증치료와 관련된 시술이나 

산과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무통분만 등 수술과는 관련

이 없는 마취통증 자체의 시술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4) 

마취과 의사가 직접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점

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 여부는 마취 동의서가 필요 없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필요하지만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그러

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보의 제공과 환자와의 상호 

토의과정이 포함된 동의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

하면서 얻어진 환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4,5)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의 여부는 동의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규격화된 동의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도 상당

수 있었다. 물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각 항목이 나열된 지

침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동의서의 목적은 환자에

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환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일

정부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4,5) 환자와 

서로 토의한 과정이 남아있는 규격화되지 않은 동의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서면 동의서

를 받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반 수 이상이 언급한 법적 효

력 강화와 근무조건의 개선이 그 필수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설문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항목

Table 7. The Necessary Conditions to Get More Informed Consent for the Anesthesia Practice
Number of responders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2) (3)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Junior resident 15 (20.55) 27 (36.99)  8 (10.96) 23 (31.51)

Senior resident 13 (25.49) 16 (31.37)  4 (7.84) 18 (35.29)

Specialist 37 (29.60) 28 (22.40) 12 (9.60) 48 (38.40)

Size of hospital (beds) ≤500  4 (14.29)  9 (32.14)  3 (10.71) 12 (42.86)

＞500 61 (27.61) 62 (28.05) 21 (9.50) 77 (34.84)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55 (26.70) 58 (28.16) 18 (8.74) 75 (36.41)

General hospital 10 (24.39) 13 (31.71)  6 (14.63) 12 (29.27)

Private hospital  0 (0)  0 (0)  0 (0)  2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5 (26.10) 71 (28.51) 24 (9.64) 89 (35.7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To make and to use an unified informed consent, (2):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example, working time, (3): To set up a 

new medical practice item and fee for getting anesthetic informed consent, (4): To strengthen the legal validity of the informed consent.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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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으나, 마취동의서를 받는 행위에 대한 수가의 신

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생각된다. 수술장에

서 시행되는 마취의 경우 시간 단위로 수가가 부여되는 것

을 고려할 때, 수술장 밖에서 마취과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료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보

험료 산정 기준에 기술하고, 시간 소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을 책정하는 것이 현행 저수가체계에서 마취동의서 작

성률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본 설문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6,7)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병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마

취동의서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수행

하고 있는 마취과 의사 중 약 90%가 마취 전 환자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취동의서는 약 80%에서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중 반 수 이상

은 담당한 환자 중 25% 이하에서 서면 동의를 받고 있었으

며, 75% 이상의 환자에서 동의서를 받는 마취과 의사는 약 

30% 정도였다.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의서의 

법적 효력 강화와 근무 조건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취동의서를 받는 의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마취의

료의 질적 향상과 마취과 위상의 상향 조정을 이룰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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